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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심사경과

m 본 안건은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

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m 지역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모호한 행정리 간 경계를 주민들이 실질적 생활권

으로 인식하는 구거 등 자연 지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

m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

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m 고촌읍 풍곡2리와 풍곡3리, 신곡8리와 신곡9리 경계 조정  

m 양촌읍 학운2리와 학운3리 경계 조정 

m 구래동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

- 공동주택 명칭 변경 : 구래3통, 구래6통 

- 행정통 관할구역 조정 등 : 구래13통, 구래32통, 구래33통, 구래34통, 구래35통 

4. 검토의견

m 본 안건은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

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
